
7요 약

●    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와 연계하여 금융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등 심화

되는 고령화에 대비한 환경 정비가 필요

■  정부는 세대간 및 세대내 격차를 발생시키는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

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

●     현행 연금제도는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, 고령자의 평균수명 연장, 사회보험수지 적자

를 수급금액 삭감 및 보험료 인상이 아닌 적립금의 사용으로 충당하여 젊은 세대의 부

담을 늘림. 

●     현행 연금제도는 피용자 세대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세대주의 보험료는 부양가족 유무

에 상관 없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바,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단독·맞벌이 세

대 피용자, 개인단위 국민연금·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

않음.

■  또한 정부는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

하는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함.

●    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나, 장기

금리가 상승할 경우 심각한 재정악화가 예상됨.

●     물가 수준이 아베노믹스의 의도대로 2% 상승했을 경우 연금 지급액을 그대로 방치하면 

수급자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상황에 빠지게 됨. 

Ⅴ. 정책적 시사점

■  일본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고령화 현상을 

개념화하고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관련 법제·기구 등 인프라를 정비해 옴. 

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령화 대책은 아직도 충분히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

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역시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음.


